
■ 병역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6. 11. 29.>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기준 등(제91조의3제2항 관련)

유형 내용
처리기준

위반기간 의무자

1.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

체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가. 전직ㆍ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경우

연장 복무

나. 승인 또는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육

훈련, 출장, 파견근무를 한 경우

3개월 이상 연장 복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고

1개월 미만 시정

2. 편입 당시 

해당 분야가 

아닌 분야 

근무

가. 편입 당시의 연구ㆍ기술자격ㆍ면허

분야가 아닌 분야(연구ㆍ제조ㆍ생산

분야가 아닌 사무직, 영업직 등 다른 

분야)에 근무한 경우

연장 복무

나. 편입 당시의 연구ㆍ기술자격ㆍ면허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연구ㆍ제조

ㆍ생산 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 당시

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한 경우

3개월 이상 연장 복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경고

1개월 미만 시정

3. 겸직금지규

정 위반

병역지정업체의 이사ㆍ감사 등 임원을 

겸직하거나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에 지

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한 경우

1개월 이상 연장 복무

1개월 미만 경고

4. 수학규정 

위반

의무복무기간 중 신상변동 통보 없이 교

육기관에서 수학한 경우

연장 복무

5. 동일사항 

반복 위반

가. 연장 복무 후 다시 연장 복무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

편입 취소

나. 경고 이후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연장 복무

다. 시정 이후 다시 시정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경우

경고


